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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항공기의 성능 개선이나 관련 법규의 요건 만족을 위해 항공기 시스템 개조는 필요하다. 이러한 개조를 위해 기술력이나 항공기

의 감항성을 위한 설계 검증, 형식 증명에 대한 부가형식증명(STC)의 인증 절차는 적절한 표준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 항공

기 개조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현재의 부가형식증명 절차를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진단한다. 또한 늘어난 항공기의 수명에 대하

여 개조기술  및 인증 능력 향상방안을 연구한 결과 개조 조직의 인가와 분야별 전문 엔지니어 자격 임명 그리고 교육 체계 개선이 

요구되었고 국내 부가형식증명 절차의 개선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system needs to be modifi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aircraft in operation or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related laws. Appropriate standards are required for the technical skills for remodeling the aircraft system, design verification for 
airworthiness of the aircraft, and 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type certific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demand of domestic aircraft remodeling, examines the current supplementary type certification 
procedure, and diagnoses the problem. In addition, as a result of researching measures to improve remodeling technology and 
certification capabilities to extend the life of the aircraft, improvements in the education system were derived to improve the 
domestic additional type certification process, such as approval of remodeling agencies and appointment of qualifications for each 
professional techn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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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운용 중인 항공기는 성능 향상이나 운항을 위한 항공 관련 

법규의 요건 만족을 위해 부분적으로 개조가 필요할 수 있다. 
항공기 제작사에서 형식 승인을 받은 항공기가 운항사에 의

해 도입되어 운용 중에는 정비 신뢰성 개선이나 성능 향상이 

정비기술회보(SB; service bulletin)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제작사가 아닌 항공기를 운용하는 곳에서 승인된 항공기의 일

부를 개조해야 하는 요건이 발생될 경우 부가형식증명서(STC; 
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를 발생하는 절차를 통하여 이행

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감항 당국과 항공기 제작사

의 감항 당국의 인가가 필요하다.
항공기의 수명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항공산업의 발

전과 밀집되는 공역의 활용, 운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항공기 시스템의 개조를 필요로 하게 한다.
다소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항공 여행에 승객 서비스를 위

한 IFE(Inflight flight entertainment) 시스템도 시스템의 초기 수

명이 항공기 수명보다 길지 않아  항공기 별로 대개 2회 정도는 

개선을 위해 개조하게 된다. Fig. 1은 미연방항공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EU항공안전청(EASA; 
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 STC 발행 현황을 근

거로 연도 별 증감을 나타내주고 있다[1].
본 논문은 국내 항공기 개조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현재

의 부가형식증명(STC) 절차를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STC인증에 의한 항공기 개조의 어려움과 분야별 

DER(designated engineering representative), DAR(delegated 
airworthiness representative) 엔지니어의 국내 확보와 

NEF(non-essential equipment and furnishings) 시스템[2]과 같은 

비교적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의 경우에 한

하여 자체 기술 검토에 의한 국내 감항당국의 STC 인가에 대한 

절차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본 론

2-1 항공기 시스템 개조 인증 개요 및 문제점

국가 간의 협정으로 항공기의 인증을 상호 인정하는 미국의 

항공안전협정(BASA)은 자국 내 산업별 영향성 평가와 기술평

가(TA;  technical assessment) 과정이다. 영향성 평가는 상대국

의 항공 제품이 수입됨으로써 자국의 정책과 산업에 어떠한 영

향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고, 기술평가(TA)는 상대국의 시범 

인증을 미연방항공청(FAA)이 참여하면서 항공안전법규의 준

수와 증명서 발급 및 사후관리까지 모든 인증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다[3]. 
세계적으로 미국과 48개 국가 사이에 항공안전협정(BASA; 

bilateral airworthiness safety agreements, 2018년도 기준)이 체

그림 1. FAA / EASA 부가형식증명(STC) 발행 추세

Fig. 1. FAA / EASA STC Issued [1]
결되어 있으며[3], 우리나라도 2014년 소형기급 고정익 항공기

에 대하여 체결하였다. 다만 KCASA(Korean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4]의 독립적인 기술 설계 및 개조에 관한 인

증에 대해서는 서로 참여 없이는 상호 인정되지는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기 제작된 항공기의 시스템 개조에 대한 인

증을 고려한 문제점으로 MRO 인프라(기술인력), 가능한 법·제
도, 그리고 국내 개조 수요에 대한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1) MRO 인프라(기술인력)

인증을 위한 기술 인력은 법령과 감항 기준에 대한 지식과 

기술평가(TA)를 위해서 시범 인증의 대상이 되는 항공 제품의 

인증계획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해당 기술 

분야의 시험과 분석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인증제도와 협정의 대상이 되는 항공 제품의 인증 

과정을 방대한 문서로 준비해야 하고, 중요 시험 및 분석에 대

해서는 현장 입회하여 평가하기 때문이다[3].
2017년까지 총 36개 국가의 349개 업체가 EASA 

DOA(design organization approval)를 획득하였고, FAA에 등록

된 STC Holder 현황은 15개 국가 707개 업체이다[3]. EASA는 

조직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는 설계조직승인(DOA; design 
organization approval)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FAA는 개인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는 DER DA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Table 1은 EASA DOA/FAA STC Holder 인가 현황을 지역별

과 국가별로 나타내었다.
항공사 혹은 MRO 업체에서 현업에 투입된 항공 정비인력

은 다양한 직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정비사는 현장에서 항

공기 기체, 전기 · 전자, 객실, 그리고 특수 분야의 판금수리나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과 기술을 가지고 

Organization 
approval

Approved countries in 
Asia

Worldwide

EASA DOA 
China 3, India 1, Japan 1, 
Malaysia 2, Singapore 4

36 country, 
349 company

FAA STC 
holder

Japan 1, Singapore 1
15 country, 

707 company

표 1. EASA/FAA 개조설계조직 승인 업체 현황

Table 1. EASA DOA/FAA STC Holder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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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하고 있다. 공장

에서 현장 기술 지원을 위한 엔지니어(FSE; field service 
engineer, SE; service engineer )도 있다. 또한 항공기의 정비 작

업의 검사, 보증을 위한 품질 검사 및 확인 직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항공사에서의 엔지니어는 항공기의 제작에 직접적으로 관

여하지는 않지만 유지 보수 운영에 대하여 기술지원과 항공기 

개조에 대하여 분야별 기술과 인증 및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다. 
항공기 인증을 위한 수리 개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

작기술, 시험평가기술, 기술검증기술, 운용유지기술 및 지원 

등의 세부 내용을 실제 어떤 항목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

험되고 평가되는지 세부 내용을 개발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

다[3]. 따라서 국내의 대학이나 항공 종사자를 양성하는 과정

에 정비사뿐만 아니라 인증 기술의 전문화된 항공 엔지니어의 

양성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항공종사자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 지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시험으로서, 항공 정비사는 ‘항공안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 등을 한 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

을 확인하는 행위’, ‘항공안전법 제108조제4항에 따라 정비를 

한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No
Senior 

engineer
(person) 

Engineer
(person)

Technician
(person)

Total 178 691 101,318

1
Aircraft 
engine 

19 - -
Aircraft 
engine 

maintenance
6,535

2
Aircraft 
structur

e 
14 - -

Aircraft 
structure 

maintenance
8,711

3 - -
Avia
tion

8
Aviation 
industry 

6,827

4 - - - -
Aviation 

equipment 
maintenance 

2,602

5 - - - -
Avionics 
electronic 

maintenance 
1,956

표 2. 최근 5년간 국가 기술자격 획득 현황

Table 2.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related to 
aviation and acquisition status within the last 5 
years(2014~2019년)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를 하며, 업무 범위와 한정은 ‘항공정

비사 업무범위 (항공안전법 제36조 및 별표)’와 ‘항공정비사 자

격증명의 한정 (항공안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81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은 항공기의 종류

로는 ‘비행기와 헬리콥터’로 구분되며, 2021.3.21 이후 정비분

야의 ‘전자 · 전기 · 계기‘의 한정만 남게 된다. 또한 항공기 형

식의 한정은 항공사 자체  한정자격으로 전환되었다[5].
국가기술자격에 의해 부여되는 항공관련 자격[6]은 Table 2

에 기술사, 기사, 기능사의 범주로 나누어 보았다. 해당 자격이 

실제 항공 산업의 분야에서 적절하게 활용 되도록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법·제도

선행 연구에서는「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등 국내 

항공법규 전반에 대해 ‘제약조건, 제도개선과 법령 최신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험요인은 ‘STC 해외업체와의 협력, 
국내업체 선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표준품승인(TSO)을 통

해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사업화 추진에 대하여 WTO 보조금 

협정 저촉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3]. 또한 항

공기 등의 감항 엔지니어(DAR) 자격 임명에 대하여 지침이 마

련되어 있으나 시스템 엔지니어(DER)나 조직에 대하여 자격

을 부여하는 ODA(organization designation authorization)인증

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 Fig. 2는 국내 형식승인 절차 및 

개조 관련 항공법규를 나타냈다[7], [8].
국내 감항 당국의 부가형식증명(STC) 승인 실적은 FAA나 

EASA의 STC 인가 후 국내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승인된 이력

을 제외하고, 단독 승인 이력은 없다[9]. 하지만 항공기 수명 대

비 시스템 개조에 대한 전망은 항공기 도입 시 발행한 제작사 

형식증명(TC)에 대하여 새로운 시스템 추가나 성능 향상을 위

해 항공기를 개조하기 위한 부가 형식증명(STC)의 발행 수요

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를 예로 들면 분야의 다양한 전문엔

지니어링 그룹이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특별한 FAR(federal 
aviation regulations) 준수, 검증, 엔지니어링 데이터 승인을 하

는 전문 분야 지정 엔지니어링 담당자(DER;designated 
engineering representatives)가 있으며, 전문 분야 DER은 "DER 
지침서[10]"에 따라 특정 기술에 대한 

그림 2. 형식승인 및 부가형식증명 승인에 대한 국내법 상 절차

Fig. 2. Type Approval Procedure and Domestic Law on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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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해 선정되었으며 FAA 지역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DER은 FAA가 임명한 개인으로 항공기의 설계 

및 제조가 구성 제어 및 인증 프로세스에 적절히 FAR를 준수

하도록 한다[11]. 
예를 들어, 전자파 적합성(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조직은 DO-160G37) 섹션 18, 19, 20, 21, 22 및 23
의 관련된 자격 테스트 데이터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또한 전

자파 간섭(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점검 을 담당하고, 
페이로드 및 스트레스 엔지니어링(payloads and stress 
engineering) 조직은 DO-160G 섹션 7 및 8의 관련된 데이터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좌석장착 장비의 테스트를 조정한다

[12]-[13].
객실 시스템(CS; cabin system) DER은 객실시스템 장비인증

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CS DER는 장비설계가 비행기 

설치에 적합하고, 올바르게 작동하고 비행기 필수 시스템의 장

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책임이 있다[14]. 또한, 엔지니

어링 데이터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다른 관련 DER이 담당하는 

데이터를 접수, 검토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FAA와 

함께 최종 비행시험 데모를 조정하고 FAA 시스템 평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비행매뉴얼(AFM; aircraft flight manual) 
개정을 반영한다.

3) 개조 수요

국내의 항공운송사업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

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등 12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2019년 3월 기준 총 사업체는 3,118개가 등록되어 있다[15]. 그
중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정비조직 인증 업체

는 총 50업체이며  이중 항공기 사용사업을 하는 업체는 12개 

업체(국제운송(6), 소형(3), 항공기사용사업(3))이다[16].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적 항공사의 등록된 항공운송사업

용 항공기는 412대이고, 국가기관 79대, 자가용 157대 항공기 

사용사업용 176대로 총 824대가 있다[17].
항공기 개조의 수요를 객관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도록 

1997년부터 2019년 사이 국내 모 항공사에서 FAA STC Holder
의 기술지원으로 인가 받은 수는 총 50건으로 나타났다[Fig. 3].

그림 3. 국내 모 항공사의 과거 STC 승인 현황(예)
Fig. 3. Past STC approval status and examples of 

domestic carriers

ODA 
Type

MRA PC PMA STC TC TSO

Q’ty 24 19 38 41 13 15

MRA: Major Repair, Alteration, and Airworthiness ODA 

PC: Production Certification ODA

PMA: Parts Manufacturer Approval ODA

STC: 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ODA

TC: Type Certification ODA

TSO: Technical Standard Order Authorization Holder ODA

표 3. FAA ODA 업체 현황

Table 3. FAA ODA Status

2-2 부가형식증명(STC) 인가 인프라 분석

1) 개조 설계 전문업체(STC Holder) 현황

FAA의 STC Holder는 FAA ODA DIRECTORY(2020.12.1)
기준 Type 별 인가 현황을 Table 3에 수록하였다[18]. 부가형식

증명(STC) ODA는 41개로 인가 현황 중에 가장 많다.
EU의 EASA DOA 현황(2020.12.1)은 Table 4에 수록하였다. 

총 41개국 382개 업체 중에서 STC 승인 업체는 218 개소이다. 
이중 아시아 지역의 STC 승인 인가 업체는 중국 (1ea), 싱가포

르(2ea)이고, 경미한 교환 및 수리로 인가된 DOA는 중국( 5ea), 
일본(1ea), 한국(1ea), 싱가포르(1ea)로 확인되었다[19 ]. 우리나

라 EASA DOA 인가는 경미한 교환 및 수리로 인가 된, ANH 
Structure Co., Ltd.(2020.7.3., 경남 진주시) 1 곳으로 확인 되었

다.
국가별 인증 기관에 대한 규모를 볼 때 국내의 MRO 사업의 

정책 추진과 더불어 개조 설계 인증 기술회사의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추진도 필요하다고 본다.

2) 인증 절차 분석(FAA)

다음은 항공기 개조에 대한 FAA STC 절차를 간단히 8단계

로 설명하였다[20]. 인포그래픽 "8단계 STC 발급"은 FAA STC 
프로세스를 매핑하여 STC를 획득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명확

히 하였다[21].
1단계: 최초 기술조정 회의(ITCM; initial technical 

coordination meeting) 및 항공기 현장 조사

2단계: STC 신청서 제출(FAA 양식 8110-12)
3단계: 설계 및 실증 데이터 개발(FARs)로부터 TIA(type 

inspection authorization) 수령

4단계: FAA와 ODA(organization designation authorization)
5단계: 시제품(Prototype) Aircraft 장착

6단계: 검사 및 테스트

7단계: FAA STC 입수

8단계: 해외 STC 검증[EASA(Europe), CAAC(China), 
CASA(Australia)]

6단계의 검사 및 테스트 과정은 비용과 개발 기간에 대한 준

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1단계인 ITCM에서 시스템의 기

능과 안전에 대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해당 과정에 수시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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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ETS
OA 
for 

APU

Minor 
change 
and/or 
minor 
repairs

Rep
airs 
only

STC 
and/or 
repairs

Type 
certi
ficat
es

Tot
al

Australia 　 1 　 1 　 2
Austria 　 　 　 7 3 10
Belgium 　 　 　 1 1 2
China 　 5 　 1 　 6

Czech 
Republic

　 1 　 8 9 18

Denmark 　 　 　 2 　 2
Estonia 　 　 　 1 　 1
Finland 　 　 　 2 　 2
France 1 9 　 20 12 42

Germany 　 6 　 48 27 81

Iceland 　 1 　 2 　 3

Indonesia 　 1 　 　 　 1

Ireland 　 5 1 4 　 10
Italy 　 6 　 12 10 28

Japan 　 1 　 　 　 1

Republic of 
Korea

　 1 　 　 　 1

Latvia 　 1 　 　 　 1
Lithuania 　 　 　 2 　 2

Luxembourg 　 1 　 1 　 2

Malaysia 　 2 　 　 　 2
Malta 　 　 　 1 　 1

Netherlands 　 5 　 3 1 9

New 
Zealand

　 　 　 1 　 1

Norway 　 　 　 4 　 4
Poland 1 2 　 1 5 9
Portugal 　 1 　 3 　 4
Qatar 　 1 　 　 　 1

Romania 　 2 　 2 　 4

Russian 
Federation

　 2 　 　 　 2

Serbia 　 1 　 　 　 1

Singapore 　 1 　 2 　 3

Slovenia 　 　 　 　 1 1
Spain 　 5 　 16 3 24

Sweden 　 　 　 5 1 6

Switzerland 　 　 　 13 2 15

Thailand 　 1 　 　 　 1
Turkey 　 2 　 2 1 5

United Arab 
Emirates

　 1 　 1 　 2

United 
Kingdom

　 12 　 51 7 70

United 
States of 
America

　 　 　 1 　 1

Vietnam 　 1 　 　 　 1
Total 2 78 1 218 83 382

표 4. EASA DOA 승인 업체 현황

Table 4. EASA DOA Status

험(V&V; verification and validation)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

건을 준비해야 한다[22].
이와 같이 필요에 의하여 항공기 개조를 위해서는 부가형식

증명(STC)을 받아야 한다. FAA STC 인가를 받기 위해 국외 회

사를 선정하여 실시하던 인증 절차를 경미한 NEF 항목이나 시

스템과 같이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국내의 인증 절차로 수행 

가능하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운항 비필수 시

스템의 짧은 수명주기의 영향을 반영한 정비정책과 항공기 개

조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조 인증에 대한 기술력과 절차

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기 개조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력과 FAA 혹은 EASA STC 발행의 경

험을 가진 외국 회사(STC Holder /DOA)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

작된다. 초기 기술 협의의 중요성은 시스템 설계의 시간과 비

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향후 최종 기능 테스트 및 검증 확인

에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하게 된다. 
Fig. 4는 FAA STC 획득을 위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국내 감

항 당국의 참여는 기술 자료의 확보 시점에서 항공사에 의해 

개조 신청 후 초도 개조작업부터 참여하게 된다. 이후 최종 작

업 결과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KCASA STC
를 발행하여 해당 항공기가 정상 운항하게 된다.

3) 우리나라 인가 현황

항공안전기술원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항공기 승인 인가는 

KC-100 보통(N) 비행기 형식승인 1건(2013년), 동 제작승인 1
건(2013년)이며, 기술표준품형식승인(KTSO) 인가 8 건이 있

고, 부품등 제작자증명서는 없는 실정이다[9]. 또한 KTSO 형식

승인을 받은 부품이 실제 항공기 개조 또는 제작에 사용된 사

례는 현재까지 없다[23].
Table 5.는 국내 기술표준형식승인 현황을 나타내었다. 부품

에 대한 형식 승인을 극복하더라고 실제 항공기에 적용 수요가 

없어 초기 사업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국내의 

기술력에 의한 항공기의 개조 혹은 제작이 원활하게 된다면 보

나 향상된 수요가 발생 될 것으로 본다.

그림 4. FAA 부가형식증명인가 작업 절차

Fig. 4. FAA STC acquisition wor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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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No.

Category 
(SW/HW 

level)

TSO 
No.

Applic
ant

Cert
ifica
tion 
No.

Issua
nce 
Date

FAA 
Desig

n 
Appr
oval

KS151B
O50

B737-400 
Main Tire

KTSO
-C62d

Kumho 
Tire 
Co., 
Ltd.

KTS
O 

2007
001

2007.
07.01

FAA 
LODA 
(2008.
3.17)

KS141B
F50

B737-400 
Nose Tire

KTSO
-C62e

Kumho 
Tire 
Co., 
Ltd.

KTS
O 

2009
001

2009.
01.14 -

FH-AD
C-001

Air data 
computer(

SW: 
FS-ADC-00

1, 
DO-178B 
Level A)

KTSO
-C106

First 
Tech 
Co., 
Ltd.

KTS
O 

2012
001

2012.
05.25 -

583-G7
0000

Multi-Func
tional 

Display 
(SW: 

DM84-01A
,DO-178B 
Level B)

KTSO
-C113

LIG 
Nex1

KTS
O 

2013
001

2013.
10.25 -

IFCL12-
1A

Integrated 
Flight 

Display 
System 
(SW: 

IFDS-000-
01-06, 

DO-178B 
Level 

B/C/D)

KTOS
-C113
a / 

22ea 
KTSO

LG 
CNS

KTS
O 

2015
001

2015.
12.29 -

SW-AI
R-03

Life 
preservers

KTSO
-13f

Seawol
f 

Marine 
Co., 
Ltd.

KTS
O 

2019
001

2019.
07.31 -

L30100
0000

ULD 
TYPE2 

container

KTSO
-C90d

Kaet 
Co., 
Ltd

- - -

SUP-P
MC, 

SUP-P
AG

ULD 
TYPE2 
palette

KTSO
-C90d

Serve 
Co.,Ltd

KTS
O 

2019
001

2019.
07.31 -

표 5. 국내 기술표준품형식승인 현황

Table 5. Korea TSO Issuance Status

2-3 항공기 시스템 개조 인증 개선(안)

1) 개조 설계 전문 기술인력 향상

항공기 기내 인증 기술개발 사업 타당성검토(2019)에서는 

항공산업 및 항공인증제도에 대한 법·제도 현황, 국내외의 정

책동향, 시장동향, 산업동향, 기술동향을 분석하였고, 국내 역

량을 논문, 특허, 기술수준, 연구인력 및 시설·장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였으나 국내의 STC Holder(개조설계 전문업

체) 가 없고 항공산업 전반의 낮은 기술 수준의 육성 계획이 미

흡함을 인지하였다[3].
미국은 항공인증서비스부(AIR) International 

Division(AIR-400)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상호안전협정 

체결 등의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중이며, 각 민간 감항당국의 

인증 경험에 따라 차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수입 제품의 안

전성 입증 및 인증 효율성 개선, 자국 제품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24].
항공기 시스템의 개조를 위한 법 기준은 준비되어 있으나 

사회 인프라, 설계 기술 능력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항공기 

개조의 전문 기술력을 가진 분야별 감항성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8]. 또한 국내 STC 
Holder의 설립에 대한 법적 기초가 될 시스템 엔지니어(DER)
나 조직에 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ODA 인증에 대한 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조 조직의 인가를 위해 전문 항공 엔지니어의 수요가 증

가되면 필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의 체계가 갖춰져 선 순

환적으로 항공 산업이 발전 될 것이다.

2) 부가형식증명(STC) 인증 절차 개선

행정규칙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2018)의 “제13조
의2(부가형식증명승인 발행을 위한 검증) ① 장관은 항공법 제

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서 발

행을 위한 검증에 있어서 당해 부가형식증명이 이미 외국 감항

당국의 부가형식증명을 취득하였다면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

라 다음 각 호를 검증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

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

한다.” 와 “제14조(적합성 평가의 일부 생략) 장관은 우리나라

와 상호항공안전협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하여

는 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에
서 보면 외국의 감항 당국에 의해 승인된 개조에 대하여 적합

성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7].
Fig. 5는 Local Authority(KCASA)의 STC 획득에 대한 작업 

흐름도이다. 외국 STC 인가 개조설계전문회사의 도움 없이 항

공사 자체의 기술력 혹은 국내 기술력으로 수행 가능한 시스템

에 대하여 STC 획득 가능한 작업 흐름도이다.
국외의 기술력(개조설계전문회사; STC Holder, DOA)을 가

지고 FAA DER/DAR 검사 절차와 중복된 KCASA STC 대신에 

독립된 감항 당국의 STC 인가는 개조 준비 단계에서부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국내 부가형식증명 인가 작업절차

Fig. 5. Local STC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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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내 부가형식증명 인가 개선 절차(안)
Fig. 6. Improvement of domestic STC process(proposal)

이 절차 개선은 기존의 STC에 의한 개조의 어려움과 국내 

분야별 DER/DAR의 자격 능력 확보[8]가 미비한 가운데 자체 

기술 검토 수준의 비 필수장비 및 비품(NEF) 시스템에 대한 단

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였다[7], [25].  먼저 

경미한 개조는  캐빈 구성 변경, 캐빈 마이너 개조, 시스템/장비

의 활성화/비활성화(LRU Activation/De-activation), 항공기 장

비/부품(LRU) 장착/장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S/W Loading) 
등을 말한다.

Fig. 6은 국내의 부가형식증명에 의한 경미한 항공기 개조를 

위한 절차의 개선을 제안하였다[25]. 항공기 개조 장착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개조 초기에 개선하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속한 기술지원과 

개조 비용의 절감을 위해 국내 부가형식증명 인증 방안을 제안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전문 기술력을 가진 엔지니어

와 감항 엔지니어의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경미한 개조의 국내 인증은 국내 항공기 개조설계 전문회사

(STC Holder/DOA)의 설립과 기술력 향상이 기대되며 향후 실

질적인 BASA 협약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본다.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의 개조를 위한 설계 및 인가 방안에 

대하여 개조 인프라, 기술력, 법 요건 그리고 수요에 대하여 연

구하였다. 발전하고 있는 항공 기술력과 산업은 항공기의 라이

프타임을 늘리고 있다. 반면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한 수요

는 증가되어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 개조의 요구가 발생되고 있

다. 
항공분야의 국가별 인력이나 산업 인프라의 기술력은 그 수

요에 맞추어 있다고 본다. 많은 부분 외국의 기술력에 의존하

는 항공기 시스템의 개조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 서비스의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항공기 개조를 위한 법 및 인

프라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항공기 시스템 개조 관련 조직 

인가 확립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과 분야별 항공 전문 엔지니

어 자격의 임명으로 전문가의 양성에 기여함으로서 제반 교육 

체계의 선 순환적인 구축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의 현행 항공기 개조를 위한 STC 인가 획득에 대

한 인가 절차의 변경으로 시간· 비용 절감의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 필수장비 및 비품에 대한 사소한 개조부터 출발할지라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책임감 있는 서비스는 향후 발전된 항공

기 설계 제작 승인체계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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